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

사 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

으로 본다. 

대한약침학회에서 자동차보험 환수소송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현재 진행된 자동차 진료비용 환수 소송에 대한 경과

대법원까지 올라간 자동차 진료비용 환수에 대한 행정소송(사건번호 2016두

41569)은 항소기각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원고(대한약침학회)의 청구내용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아 패소된 것이 

아니고 ‘민사법원의 관할임에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위반이므

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행정법원 판결‘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은 보험사이기에 환수 금액이 소액인 일부 원장

님들을 상대로 보험사에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 참여한 보험

사는 더케이손해보험 과 한화손해보험 두 곳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회원들 중 학회로 대응을 요청해 주시면 학

회에서 수임료를 지불하고 선임한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소

송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과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손해보험사에서 걸어온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손

해배상 보장법’ <제19조 1항과 3항>에 근거하여 13건 중 11건을 승소하였

던 바가 있어

일반적으로 비슷한 판례가 있으면 같은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변호



사가 대응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소액민사소송 판결난 사건들 모두 

정확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고문으로 패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은 “정확한 패소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소해서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1심은 변호사 답변서로 피고(회원)의 법원 참석을 대체할 수 있으나 항소는 

피고와 원고의 입장이 바뀌어 원고(회원)가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어 현재까지 패소한 1건만 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항소 중입니다. 

항소가 승소한다면 승소 후 걸려올 민사소송은 모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 중인 항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 대응 방법

현재까지 소액민사소송 판결난 사건들 모두 정확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고문으로 패소하고 있기에 애초에 항소를 염두해두고 소송을 대응할 

것이라면 직접 대응하실 수 있게 학회에서 답변서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그간의 이자를 포함한 비용이 더 발생되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납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이는 합의로 간주되어 추후 

저희가 항소 중인 소송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돌려 받기 힘들 것입니다.

소송이 걸리면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5%의 이자가 발생되므로

20개가 넘는 보험사 중 소송을 걸어오는 보험사는 두 곳인 더케이손해보험

과 한화손해보험의 환수금은 소액 민사소송이 걸리기 전 납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환수하면 이후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현재 학회의 입장

1) 우선 자동차보험 환수 건에 대해서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고

자 합니다. 항소심의 결과를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승소와 패소의 논거를 정



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약침포럼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환수 및 삭감문제와 약침의 보험화

등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약침포럼을 통하여 대회원과 소통을 하고자 하오니, 바

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시어 귀하신 의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